
국민과 함께하는 따뜻하고 믿음직한 경찰

경 찰 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 독려 요청

1. 관련 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73조제4항(교통안전교육)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별표 6」(과태료의 부과기준)

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2 위와 관련, 공무원도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

므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긴급자동차 운영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에서 온

라인 교육(교과명 :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을 수강하면 교육이수 처리됨

3. ’19. 4. 25.부터 긴급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안전운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경찰청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계도·홍보 기간을 ’19. 4.

25.~’19. 7. 24.까지 3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4. ’19. 7. 25. 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니, 관련 기관 및 시설에서

는 ’19. 7. 24. 까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18년 이후 교육을 1회라도 수강하신 분은 교육 수강하지 않으셔도 되며 ’18년 수강자

는 21년, 19년 수강자는 ’22년에 정기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매 3년 교육이수)

붙임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제14911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안).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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